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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초시 고시 제 호2020-149◉

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

아시아신탁 주 대표 배일규가 시행하는 속초시 조양동 공동주택( ) 신축공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

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 조15 ,「 」 주택법 시행령 제 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 조 제 조에27 12 , 13「 」 「 」 따라사업

계획변경승인하였기에 주택법 제 조제 항및 주택법시행령15 6「 」 「 」제 조제 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30 5 .

년 월 일2020 10 23

속 초 시 장

사업명칭 속초시 조양동 공동주택 신축공사1. :

사업시행자2.

사업시행자 및 대표자 아시아신탁 주 대표 배일규: ( )○

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층 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: 416, 13 ( , )○

사업위치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번지 외 필지3. : 415 73

사업개요4.

사업종류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

분양주택

사업면적○

당 초- : 35,056.00㎡

변 경- : 36,048.00㎡

대지면적 : 27,023.00○ ㎡

건축연면적 : 92,286.16○ ㎡

건설규모 아파트 층 개동 세대: 2/16~29 6 578○

외 부대복리시설‧

천원195,817,789

사업시행기간 예정5. : 2019.11.01. ~ 2022.05.01.( )

다른 법률의 의제사항6.

건축법 제 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11○ 「 」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30 25○ 「 」

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( ) ( )

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고시 붙임( ) ( ) : < 1>※

관계서류는 속초시청 건축과 에 비치하여 일반일이 열람하게 합니다7. ( 033-639-2773) .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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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< 1>

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1. ( )

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1.1. ( )
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조서1.1.1. ( )

도면

번호
구 역 명 위 치

면 적( )㎡
비 고

기 정 변 경 변경후

37
조양 지구9

지구단위계획구역

속초시 조양동

번지 일원415
35,056 증) 992 36,048

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사유서1.1.2. ( )

구 분 도면번호 위 치
면적( )㎡

결 정 변 경 사 유( )
기정 변경

변경 37
속초시 조양동

번지 일원415
35,056 36,048

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동주택용지 내에 위치∙

한 기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대체시설 설치

를 위한 부지 편입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경

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2. ( )․

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2.1. ( )

용도지역 결정 변경 조서2.1.1. ( )

구 분
면 적( )㎡

구성비(%) 비 고
기 정 변 경 변경후

합 계 35,056 증) 992 36,048 100.0

주거지역
소계 34,092 증) 992 35,084 97.3

제 종일반주거지역2 34,092 증) 992 35,084 97.3

녹지지역

소계 964 - 964 2.7

생산녹지지역 532 - 532 1.5

자연녹지지역 432 - 432 1.2

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서2.1.2. ( )

도면표시

번 호
위 치

용도지역

면적( )㎡ 결 정 변 경 사 유( )
기정 변경

-
속초시 조양동

번지 일원415

제 종일반주거지역2 제 종일반주거지역2 35,084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∙

동주택용지 내에 위치한 기

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

대체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

편입으로 지구단위계획 구

역 변경

생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532

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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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( )

도로 면적변경3.1. ( )

도로 총괄표3.1.1.

구분
계 류1 류2 류3

노선수 연장(m) 면적( )㎡ 노선수 연장(m) 면적( )㎡ 노선수 연장(m) 면적( )㎡ 노선수 연장(m) 면적( )㎡

계

기정 4

650

(2,109

)

8,033

(25,731)
- - - 2

216

(289)

1,989

(3,056)
2

434

(1,820)

6,044

(22,675)

변경 6

737

(2,719

)

8,847

(32,078)
1

54

(257)

546

(3,338)
2

249

(642)

2,257

(6,065)
2

434

(1,820)

6,044

(22,675)

중로

기정 3

440

(1,899

)

6,162

(23,860)
- - - 1

6

(79)

118

(1,185)
2

434

(1,820)

6,044

(22,675)

변경 3

440

(1,899

)

6,162

(23,860)
- - - 1

6

(79)

118

(1,185)
2

434

(1,820)

6,044

(22,675)

소로

기정 1 210 1,871 - - - 1 210 1,871 - - -

변경 3
297

(820)

2,685

(8,218)
1

54

(257)

546

(3,338)
2

243

(563)

2,139

(4,880)
- - -

안 숫자는 중로 호선 중로 호선 소로 호선 소로 호선의 총연장 및 총면적에 대한 수치임1) ( ) 2-25 , 3-33 , 1-21 , 2-163※

중로 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중로 호선 차선체계 변경으로 도로연장축소가 발생하여 해당 구간 총2) 2-25 3-6 (

연장 중 총 면적 중 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79m 6m / 1,185 118 )㎡ ㎡

중로 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차선체계 변경으로 일부 구간의 도로폭원변경이 발생하여 해당 구간 총 연3) 3-6 (

장 중 총 면적 중 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1,510m 124m / 18,447 1,816 )㎡ ㎡

소로 호선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체시설 용지를 신규 편입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4) 1-21

부 구간 총 연장 중 총 면적 중 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였으며 기조성완료된 도로로 별도 도( 257m 54m / 3,338 546 )㎡ ㎡

로시설 개량 등의 행위는 없음

5) 소로 호선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체시설 용지를 신규 편입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일2-163

부 구간 총 연장 중 총 면적 중 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였으며 기조성완료된 도로로 별도 도( 353m 33m / 3,009 268 )㎡ ㎡

로시설 개량 등의 행위는 없음

도로 결정 변경 조서3.1.2. ( )

구분
규 모

기능 연장(m) 기 점 종 점 사용형태
주 요

경과지
최초 결정일 비고등급 류별 번호 폭원(m)

기정 중로 2 25 15
보조

간선도로

6

(79)

조양 전69

중로3-6

조양 도79

대로3-1
일반도로 청초천

2007. 11. 2

강고제 호( 2007-236 )

기정 중로 3 6 12~15
보조

간선도로

124

(1,510)

조양 도547-2

중로1-8

노학 도1268

중로1-23
일반도로 청초천

1976. 3. 27

건고제 호( 37 )

기정 중로 3 33 12~18
보조

간선도로
310

조양 임387-2

소로2-231

조양 도400-5

중로3-6
일반도로

속초상

업

고등학

교

1992. 10. 9

강고제 호( 92-113 )

기정 소로 1 21 10 국지도로
54

(257)

조양 도510-21

중로3-6

조양 전462

소로2-163
일반도로

1977 .4. 19

강고제 호( 77-72 )

기정 소로 2 231 8.5 국지도로 210
조양 도460-1

소로1-21

조양 임387-2

중로3-33
일반도로

2019. 6. 20

속고제 호( 2019-57 )

기정 소로 2 163 8 국지도로
33

(353)

조양 도581-2

대로1-1

조양 전497-2

소로1-21
일반도로

1993 .4. 28

속고제 호( 93-11 )

연장은 금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부분의 연장이며 안 숫자는 해당 도로의 전체 총연장임1) ( )※

신규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소로 호선과 소로 호선은 기조성 완료된 도시계획시설 도로 로서 별도 도로시설2) 1-21 2-163 ( )

개량 등의 행위는 일어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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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 결정 변경 사유서3.1.3. ( )

구분
변경전

도로명

변경후

도로명
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

기정 중로 2-25 중로 2-25

연장 및 면적∙

금회 포함 연장- : 6m

금회 포함 면적- : 118㎡

전체 도로 제원∙

연장- : 79m

폭원- : 15m

면적- : 1,185㎡

변경사항 없음∙

기정 중로 3-6 중로 3-6

연장 및 면적∙

금회 포함 연장- : 124m

금회 포함 면적- : 1,816

㎡

전체 도로 제원∙

연장- : 1,510m

폭원- : 12~15m

면적- : 18,447㎡

변경사항 없음∙

기정 중로 3-33 중로 3-33

연장 및 면적∙

연장- : 310m

폭원- : 12~18m

면적- : 4,228㎡

변경사항 없음∙

기정 소로 1-21 소로 1-21

연장 및 면적∙

금회 포함 연장- : 54m

금회 포함 면적- : 546㎡

전체 도로 제원∙

연장- : 257m

폭원- : 10m

면적- : 3,338㎡

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동주택용지 내∙

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체시설 조성을 위

한 부지 편입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

경

기정 소로 2-231 소로 2-231

연장 및 면적∙

연장- : 210m

폭원- : 8.5m

면적- : 1,871㎡

변경사항 없음∙

기정 소로 2-163 소로 2-163

연장 및 면적∙

금회 포함 연장- : 33m

금회 포함 면적- : 268㎡

전체 도로 제원∙

연장- : 353m

폭원- : 8m

면적- : 3,009㎡

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동주택용지 내∙

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체시설 조성을 위

한 부지 편입으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변

경

중로 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중로 호선 차선체계 변경으로 도로연장축소가 발생하여 해당 구간1) 2-25 3-6※

총 연장 중 총 면적 중 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켜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 내용을 반영함( 79m 6m / 1,185 118 ) ( )㎡ ㎡

중로 호선의 경우 본 공동주택조성사업으로 인한 차선체계 변경으로 일부 구간의 도로폭원변경이 발생하여 해당 구간 총2) 3-6 (

연장 중 총 면적 중 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시켜 조성함1,510m 124m / 18,438 1,807 )㎡ ㎡

소로 호선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체시설 용지를 신규 편입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3) 1-21

일부 구간 총 연장 중 총 면적 중 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였으며 기조성완료된 도로로 별( 257m 54m / 3,338 546 )㎡ ㎡

도 도로시설 개량 등의 행위는 없음

4) 소로 호선의 경우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대체시설 용지를 신규 편입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2-163

일부 구간 총 연장 중 총 면적 중 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였으며 기조성완료된 도로로 별도( 353m 33m / 3,009 268 )㎡ ㎡

도로시설 개량 등의 행위는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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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부문4.

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4.1. ( )

가구 및 획지 결정 변경 조서4.1.1. ( )

도면번호 가구번호 면 적( )㎡

획 지

비 고
위 치

면 적( )㎡

기정 변경 변경후

가구번호와

동일

A1 27,023 조양동 번지 일원415 27,023 - 27,023 공동주택용지

A2 178
조양동 번지508-11

일원
- 증) 178 178 근린생활시설용지

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4.2. ( )

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변경 조서4.2.1. ( )

도면번호
위 치

가구번호( )
구분 결정내용 비 고

- A1

용도
허용

주택법 제 조제 호의 공동주택2 3 ,∙

제 호의 부대시설 및 제 호의 복리시설13 14

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∙

건 폐 율 이하60%∙

용 적 률 이하250%∙

높 이 층 이하30∙

배 치
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 구체적인 건축물에 관한∙ ㆍ ㆍ

계획은 건축심의시 결정
형 태

색 채

건 축 선
건축한계선 공동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- : 6m∙

부대복리시설 제외※

결정도

참조

-
A2

신규( )

용도
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 제 호의 제 종 근린생활시설1 3 1∙ 민방위급수시설

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∙

건 폐 율 이하60%∙

용 적 률 이하250%∙

높 이 층 이하1∙

배 치
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에 관한 사항은 가구의A1∙ ㆍ ㆍ

건축심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조성
형 태

색 채

건 축 선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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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사항에 관한 부문5.

교통처리계획 변경없음5.1. ( )

보행 및 차량 진출입 계획5.1.1.

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

보행동선 단지 내 보행동선 주 보행동선으로부터 보조보행동선 유도∙

차량동선

및 주차

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출입불허구간으로 지정된 구간은 차량 진 출입 불허∙ ㆍ

단지 내 차량동선 권장 단지 내 진입도로와 이면도로로 차량동선 유도∙

차량출입불허구간 이라 함은 대지 안으로 차량 출입이 불허되는 구간을 말함“ ”※

주차 출입방향이 표시된 변 중 다음의 구간에서는 차량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※

버스정류장 기타 승하차시설 횡단보도 전후 구간- , , 10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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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초시 고시 제 호2020-151

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( )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결1. 48 ( )「 」

정이 실효되었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42 「

법 제 조의8」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속초시 건설도시과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2. ( 033-639-2447)☎

에게 보입니다.

2020. 10. 21.

속 초 시 장

가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결정조서. ( )

구분
도면

표시번호
시설명

시설의

종류
위치

면적( )㎡
최초결정일 비고

기정 변경 변경 후

폐지 4
자동차

정류장

여객자동차터미널

종합터미널( )

조양동

산 임273

일원

35,334 감) 35,334 -

2000.10.20.

강고(

제 호2000-222 )

실효

나 실효일자. : 2020. 10. 21.

다 실효사유 도시 군계획시설사업 미 시행. : ·

라 지형도면 붙임 참조.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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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군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 실효 지형도면· ( )❏

기정 속초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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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 속초❍



- 11 -

속초시고시 제 호2020-152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조양 자동차정류장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( _ ) ( )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63 60「 」

제한지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, 8「 」

다.

년 월 일2020 10 21

속 초 시 장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변경 사항1. ( )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○

구분 구역명 위 치
면적( )㎡

제한기간 비고
기정 변경 후

1
조양자동차정류장( )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
조양동 산 일원273 - 35,334㎡ 지정고시일로부터 년3

제한사유2.

○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자동실효된 자동차정류장 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“ ”

으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

난개발 및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.

개발행위 제한기간3.
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년간 단 차례 년 연장 가능 최장 년간3 ( , 1 2 , 5 )○

제한대상 행위4.

○ 조양 자동차정류장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( ) : 56「 」

에 따른 개발행위 중 자연녹지지역 및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가능하지 않는 용도“ ”

자연녹지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에서 가능한 용도는 허용 자연경관지구는 청대로에서( /

이내에 한함50m )

관련도서 비치 관계도면 실음생략5. ( : )

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 전화 에 비치 열람합니다( : 033-639-2447) .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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속초시 고시 제 호2020-153

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

고시
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같은 법 시행령13「 」 제 조에 따라 청7

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년 월 일2020 10 21

속 초 시 장

실시계획 개요

가 사 업 명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

나 사업위치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번지 일원

다 사업규모

토 공 흙깍기 사토 사면녹화㎥ ㎥ ㎡

배 수 공 형옹벽측구 및 배수로 설치 등

구조물공 자중식옹벽

포 장 공 아스팔트포장 ㎡

부 대 공 안전난간 등 식

라 사 업 비 백만원

마 사업기간



- 13 -

바 사업시행자 속초시장 속초시 중앙로 안전총괄과

설계도서 설계예산서 포함 속초시청 안전총괄과 비치 및 열람 가능

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다른 사업과 중복성 및 연계성 없음

사업효과 분석

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한 재해위험 해소로 대규모 인명 및 재

산피해 예방

연차별 투자계획
단위 백만원

구 분 합 계 년 년 년 계획 비 고

사업내용

실시설계·
용지보상·
· 급경사지정비
부대시설·

실시설계·
용지보상·

용지보상·
· 급경사지정비
부대시설·

총 사업비

국 비․

도 비․

시 비․

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

가 정비사업 완료 후 관계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위험도

재평가를 통한 재해위험도 등급 조정과 필요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「

관한 법률 제 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」

나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연 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및 점

검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실시

기타사항

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

속초시청 안전총괄과 방재복구팀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☎

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

편입토지조서 부 끝



- 14 -

붙임< 1>

위치도 및 현장사진

위 치 도

현 장 사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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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< 2>

편입토지조서

일련

번호
소재지 지번 지목

면적( )㎡ 소유자
비고

지적 편입 주소 성명

합계

　

　

　

필지16
　

　
4,866 2,930 　 　 　

1 속초시 청학동 642-60 대 170 170
강원도 고성군

토성면 아야진리　
박 선* 　

2 속초시 청학동 642-61 대 176 176
강원도 속초시

청학동 642-6
정 화* 　

3 속초시 청학동 642-62 대 163 163
강원도 속초시

청학동 642-62
이 삼* 　

4 속초시 청학동 642-68 대 144 144
강원도 속초시

중앙로 183
속초시

5 속초시 청학동 642-63 대 134 134
강원도 속초시

청학동 642-63
이 수*

6 속초시 청학동 642-70 대 92 92
강원도 속초시

만천 길4 28
신 현*

7 속초시 청학동 642-72 대 128 128
강원도 속초시

청학동 486-7
조 길*

8 속초시 청학동 642-74 대 124 124 산179 박 원*

9 속초시 청학동 642-73 대 106 106

충청북도 충주시

연수동산로 12,

동 호101 1402

김 식*

10 속초시 청학동 634-54 대 96 96
강원도 속초시

청학동 634-54
김 석*

11 속초시 청학동 634-28 대 188 188

강원도 속초시

선 사 로 길4

32-1

김 광*

12 속초시 청학동 634-6 전 598 212
강원도 속초시

중앙로 183
속초시

13 속초시 청학동 642-5 대 2,225 675
강원도 속초시

영랑동 148-57

주식회사

대명건설

14 속초시 청학동 642-57 대 140 140

대전광역시 서구

관저동 999 원

앙마을 412-202

장 호*

15 속초시 청학동 642-69 대 254 254

대전광역시 서구

관저동 999 원

앙마을 412-202

장 호*

16 속초시 청학동 642-71 대 128 128

대전광역시 서구

관저동 999 원

앙마을 412-202

장 호*


